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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세출수요의 팽창,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세입 신장성 둔

화가 현실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대내외 환경변화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치단체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용재원을 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의한 

후, 총세입에서 의무지출을 차감한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의무지

출은 법령에 지출의무가 부과된 경비나 사전적 의미에서 의무지출로 보기는 어렵지

만 사실상 의무지출이라 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경직성이 매우 강한 경비를 포함시

켰다. 또한, 법령의 범위에는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도 포함하여 지방재정의 현실

을 반영하였다.

가용재원 산출모델에 따라 지역내총생산을 변수로 하여 시･도 지방세에 대한 장

기전망이 시도하였다. 시･군･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시･도 지방세

수입 장기전망치에 연동하여 추계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회예산정책

처의 장기전망치를 활용하였다. 의무지출은 최근 3년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추계하였다. 

중장기 전망에 의하면 2030년 이후부터 자치단체 가용재원이 급격히 악화되는 결

과를 얻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2020년대 중후반부터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무엇보다 인구변화 요인을 반영한 

모형에서 가용재원의 감소폭과 속도가 우려할 정도로 컸다.

본 연구에서 추계한 가용재원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를 시도하였다. 법정의무 사회복지 재정사업에 대한 충당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한 결과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군 자치단체의 충당능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30년대 후반에는 충당능력이 마이너스 상태로 

전환되었다. 가용재원 충당능력이 가장 취약한 자치단체는 자치구이며, 2020년대 중

반부터 가용재원으로 의무지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

도의 경우에도 가용재원 충당능력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더

하여 기초연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부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용

재원 충당능력은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 시

점부터 강력한 세출통제와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조성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금 감축, 지방세 확충을 대상으로 가용재원 충당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양한 정책조합 중에서 지방세 확충은 단기효과측면에서 우월하

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축은 장기효과에서 나은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도

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지방세 확충 보다는 자치단

체 내부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국고보조 감축이 우

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 감축은 국가재정 관점에서도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수단으

로서 의의도 높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장기전망 결과와 전술한 당면현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

이 선제적으로 추진될 시점이라 사료된다. 

첫째, 대폭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정비가 요구된다. 국고보조사업은 613개에서 

2005년 359개로 대폭 정비되었으나 2014년에는 919개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국

고보조금의 이러한 팽창은 지방재정은 물론이고 중앙재정까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고보조 사업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소관 



부처가 직접 수행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부처별 국고보조

사업의 한도제를 운영하는 방식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재정준칙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복지보조금에 대해서는 중앙･지방간 재정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적극적인 지방세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세 

세목 가운데 지방이양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세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

득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지방세입의 실질

적인 확충효과는 물론 조세원리에 부합하고, 지방세 징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세목으로는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중 담배, 

입장행위, 유흥업소행위와 관련된 과세대상 세원을 들 수 있다. 

셋째, 현재 추진계획으로 있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의 경우

에는 세심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문재인정부가 구상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이 추진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재정형

평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기초수요 중에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경상경비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연계기능을 강화을 강화하고, 조정교부금의 규모, 배분

기준 등과 관련된 법제화도 필요하다.

넷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합리적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불문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별개로 운용, 관

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운영되는 통합재정개요를 근간으로 제도를 확

대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 대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순기를 앞당겨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세입 측면에서의 자구



노력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 발굴, 탄력세

율 활용, 요금현실화 등의 징세노력을 들 수 있다. 세출 측면에서는 강력한 세출구

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된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세출절감이 더 효과적이었다. 세출절감과 관련해서는  유사･중복 재정사

업의 정비, 관행적 지출이나, 성과가  미흡한 지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

출,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 낭비성 행사지출 등이 중점적인 관리대상

이다. 이러한 재정사업은 중단, 축소, 통･폐합, 시기조정, 사업방식 전환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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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7년 IMF외환위기 도래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에 국가재정은 고도성

장에 힘입어 재원부족을 걱정할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고, 국가재정은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성격이 강하여 국가적 관심사에서 비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는  

일시적 둔화가 아닌 만성적 침체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경

기 침체와 맞물려 한국경제도 높은 실업률,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의 위축 등 장기불

황 국면에 들어섰다는 비관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에 진입하면서 과거처럼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

서는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팽창으로 건전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재정 역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2015년 13.%대를 기록하고 있는 고령인구비율이 2060년에는 40%를 넘어설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에 저출산 추세

가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72.9%에서 2060년에는 49.7%까지 급격히 저

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방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지방세징수액은 1981년에서 1999년 기간 연평균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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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2000년에서 2015년 기간에는 9.0%로 둔화되었다. 반면에 일

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17.3%에서 2012년 20.5%, 

2015년 25.4%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비가 차

지하는 비중도 2005년의 36.2%에서 2010년에는 44.0%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60.2%까지 상승하여 지방세출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세입･세출의 불균형은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

와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달라지

면서 생산기반의 위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의 성장기반 약화와 사회복지비 등 의무성 지출의 지속적인 팽창은 결국 

국가 전체의 가용재원을 잠식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에 따른 장기적 재정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이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4, 20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시도되어 왔

다. 개별 연구로는 박종규(1998), 박종규외(2000), 박형수외(2004), 박형수･류덕현

(2006), 김성태(2010), 박형수･송호신(2011)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외(2012), 신화연(2013), 신

화연외(2013)의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반면에 지방재정 관련 장기전망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 박지현(2016a), 한

국지방재정학회(2016) 정도이다.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하는 단계로서 

예측모델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재정 총량에 대한 장기전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위험의 수준 및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하며, 재정건전성을 

대표하는 가용재원에 대한 장기전망이 아니라 지방세입과 지방세출의 전망에 머물

러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이에 근거한 정책대응방안을 마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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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한 예측모델의 고도화를 시

도하며, 장기전망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책적 대응방향은 정부간 재정관계와 

자치단체 자구노력 양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장기전망에서 도출된 재정위험도를  

고려하여 현 시점부터 준비하여야 할 정책적, 제도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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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실 국내의 지역통계 

구축 수준이 미흡하여 시･군･구 단위까지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자치

제도 환경을 고려할 때 보다 실천적인 정책처방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치단

체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예측모델의 정교함이나 예측결과의 신뢰

성 등은 일정부분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지방재정 장기전망모델의 시계는 2017년부터 2040년까지로 하였다. 국가장기재정

전망이 2060년의 시계를 갖고 있지만 국가단위 통계가 비교적 잘 구빈된 상황에서

도 전망치가 신뢰할만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용 가

능한 지역통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2060년까지 시계를 확장

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된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거시적, 

전략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과 지방재정의 운용 및 관리의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가 구상하는 정책방향의 주요 이슈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

부간 재정관계에서 국세의 지방이양과 시･도세와 시･군･구의 세목교환 등 조세제도 

개편방향이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배분

방식, 조정교부금의 규모 및 배분방식, 국고보조금 정비 등이 주로 검토될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제도적으

로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준

칙제도의 도입, 재정사업 자율평가나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 

지방채발행의 자율성 신장과 재정위기관리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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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은 정책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활용되어 왔으며 명확한 개념 정

의도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가용재원의 기준 및 

범위를 정립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치단체 예산부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책간

담회 등을 통하여 현실에 기반을 둔 가용재원 산정모델을 개발한다.

다음은 가용재원을 결정하는 지방세입과 법정의무성 경비에 대한 장기전망을 시

도하여야 하는데, 지역내총생산(GRDP)의 규모 및 성장세가 지방세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세입 예측에 앞서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장기전망을 시도하기로 한

다. 지역내총생산과 지방세 장기전망은 시계열적 방법론, 행태식에 대한 회귀식 접

근방법 등이 동원되며, 장기전망의 신뢰성과 현실타당성을 충족한 모형을 최종적으

로 선택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자

체모형을 개발하기 보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전망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행

할 예정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가용재원 산출모델에서 정립된 법정･의무지출에 대

한 장기전망을 시도한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민감도분석과 계량적 기법을 사

용하기로 한다. 민감도 분석의 경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법령에 지출규

모가 규정된 법정의무 경비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가용재원으로 이를 충당할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였다. 또한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에 미

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기초연금 인상,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을 대

상으로 민감도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계량적 방법론도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장기전망 결과와 민감도 분석, 지속가능성 검증을 

토대로 지금부터 대응해야 할 선제적 조치들을 제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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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available financial resource)은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

하여 사용되는 행정적 용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용재원의 기준이나 범위와 관

련하여 일치된 의견은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이란 세입

재원 중에서 자치단체가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지출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

원으로 해석하지만, 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시책 상 필

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좁게 해석하는가 하면 법적･의무적 경비나 

계속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재원으로 좀 더 넓게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가용재원

은 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시책 상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경상경비 충당에 필요한 경상적 가용재원과 투

자사업 소요경비 조달에 필요한 투자적 가용재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용재원의 기준과 범위가 다른 이유의 상당수는 가용재원이란 용어를 적

용하려는 정책의 대상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사용하는 가용재원은 투자가용재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를 운영하는 목적이 예산집행과 재원조달의 계획적 수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추계에서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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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추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를 근거로 투자사업의 재원조달 가능성이나 여력

을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한다. 이 경우 추계의 방법과 정확성에 따라 세입추계 및 

경상지출 경비절약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용재원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경상지출의 범위나 기준이 모호하여 가용재원이 과다 계상될 여지가 있

으며 이로 인하여 가용재원 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투자심사에서 운용되는 가용재원은 세입합계(자체재원, 이전재원)에서 세출합계

(경상경비, 기추진사업, 보조금)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는 심사의뢰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상지출과 

투자지출이 혼재하여 필수적 지출수요가 무엇인지 명료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

한 신규가용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가용재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지는 등 중기지

방재정계획의 투자가용재원처럼 비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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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은 법률에 지출의 근거와 규모 등이 명확히 규정

되어 있어 예산은 법률의 조항에 따라 확정된 계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출을 말한다(추경복･황선호 : 2007). 즉, 지출 근거 및 지출 요건이 

근거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출규모 결정 시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출을 의무지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예산회계제

도가 사전적 의미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로 연유로 

정책 현장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discretionary expenditure)은  집행부와 의회가 재량권

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심사할 수 있는 지출로 정의한다. 추경복･황선호(2007)는 재

량지출을 완전자유재량지출, 편의재량지출, 준의무지출로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완전자유재량이란 법률에 아무런 근거로 없어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의

회의 지출승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지출로서 경상비, 투자사업비 등이 해당한다. 편의

재량지출은 법률에 지출 근거는 있으나 지출여부나 지출규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나 집행부에 위임된 경우로서 대체로 법률에 “지원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

정한 지출이며, 인건비처럼 근거가 법령에 있어 지출 여부는 법률에 기속되지만 지

출규모는 일부 탄력적 편성이 가능한 지출은 준의무지출로 분류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08)의 경우 국가장기재정전망을 시도하면서 의무지출과 재량지

출로 구분하되, 재량지출을 다시 경직성 지출과 사업성 지출로 분류하여 사실상 3

원체계를 구상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의무지출이란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등으

로 지출규모를 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김도승(2010) 역시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 

규정만으로 의무지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사업의 성격, 법정 정의 등에 따라 시

행규칙, 총리령, 부령, 훈령, 고시 등으로 정한 경우에도 의무지출로 간주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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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예산정책처(2008)와 비슷하게 재량지출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된 “경직성 지

출”과 일반적인 재량지출인 “임의지출”로 구분하였다. 경직성의 판단은 법률상 임

의지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의무지출,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지출(기관유

지관리비, 치안･소방･징세･식품안전 등을 위한 경비, 인건비, 재해복구비) 등을 기

준으로 제시하였다.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2012)가 분류한 의무지출사업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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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08), 김도승(2010)과 달리 국가재정법은 제7조에서 의무지출을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 분류한 3원체계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 사

례를 적극 받아들인 결과로서 다소 경직된 기준으로 판단된다. 국가재정법 제7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규모, 산출내역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

정지출과 이자지출을 의무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은 

재량지출이 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이에 근거하여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대표

적인 의무지출로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에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공적연금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실업급여, 산재급여, 건강보험지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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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점에서 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살펴볼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조문이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조문에 규

정된 것은 투자가용재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3항의 제

6호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면서 법령 등

으로 지출과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지출이나 이자지출을 의무지출, 나머지를 재량지

출로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 제39조는 의무지출의 범위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징수교부금, 조정교

부금, 시･도 보조금 등 자치단체 상호간에 법령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는 이전재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및 보육과정 지원비를 의무지출로 명시하여 자치단체

의 재정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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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자치단체의 경비에는 다음의 경비들이 

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교육재정교부금법｣), 국민연금 급여(｢국민연금법｣),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누리과정 비용(｢유아교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비는 의무지출

로 분류된다.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무지출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를 의무지출 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시･도 보조사업도｢지방재

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역시 의무지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법적 정의는 미국 사례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의무지출에 대한 장기전망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2008), 김도승(2010)과 

달리 국가재정법은 제7에서 의무지출을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 분류한 3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경직된 기준으로 판단된다. 국가

재정법 제7조를 엄격히 해석하면 법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이어야 한다. 지출의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에 지출규모를 규정한 근거가 없다면 법정지출이라 볼 수 없다. 지출의

무의 법률 규정이 필요조건이라면 법령의 지출규모 근거는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지출은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의 성격만

을 정의하고 있을 뿐, 의무지출사업을 식별하기 위한 별도의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이 때, 국가와 달리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판단된다. 중앙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정부간 재정관계에 의하여 법적 의무가 강

제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조세권 및 발권력 행사를 통하여 국가기능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기관운영유지비 등의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와 달리 자치단체는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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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원과 발권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존립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관운영유지비의 중요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서 의무지출을 주목하는 배경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무지출을 중시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관계에서 지출의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부의 재량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

성을 위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지출의 분류와 범위도 건전재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인건비를 살펴보면,

법률에 지출의무 근거가 없다 하여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업공무원제가 

엄정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타당한 해석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인건비는 

국가의 행정행위와 존속에 필수적인 경비에 해당하여 건전재정을 판별하는 잣대로 

활용되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인건비는 지방재정의 위기 

징후를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파산제도를 허용

하는 미국의 경우 일정기간 인건비 지급불능 상태를 재정압박(fiscal distress)으로 규

정하기도 한다1).

전술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의 

의무지출 규정을 근간으로 하되, 지방재정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다음의 

기준하에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법의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조정교부금이나 징

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등 법정･의무가 주어지는 재무활동비는 의무지출로 간주

하고자 한다. 

둘째, 국가재정법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지출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는 공통적으

로 의무지출로 판단하므로 이 역시 의무지출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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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시행령, 부령, 훈령, 규칙, 지침 등에서 지출의무를 명시한 경우에도 의무지출

로 분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류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 사료된다. 자치단체

는 법령 제･개정 권한이 없는 반면에 현재 지방분권 수준에서 보면 시행령, 부령, 

훈령, 규칙, 지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권을 구속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에 법률

에 준하는 기속력을 발휘한다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례가 엄연히 자

치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때 조례에 지출의무나 지출규모가 명시된 사업도 의무지출

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인건비, 기본경비는 자치단체의 존립과 최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필수경비로 간주하여 가용재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다. 선

행연구에서도 인건비, 기본경비 등은 준의무지출, 혹은 경직성 경비로 분류하고 있

는 바, 본 연구에서도 준의무지출 성격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재정이 영세한 기초자

치단체의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무지출의 운영 취지가 건전재정에 

있다 한다면 인건비도 최소한 준의무지출로 분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넷째, 정부간 재정관계를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분은 사실상 의무경비에 

해당한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사업

의 지방비 부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

으며, 시행령 <별표 1>에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부담의 규모도 

명시적으로 의무성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출규모의 축소, 폐지가 어려워 경직도가 높은 사업도 가용재원 대

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령에서 지원 장려토록 규정하고 있는 편의재

량지출, 지역사회에서 가치재, 필수 공공재 성격의 예산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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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그림 2-1>에서 제시한 가용재원 산출의 기본 시각에서 본 연구는 법정･

의무경비, 용도가 지정되어 자치단체의 재량지출 여지가 없는 경비, 인건비나 기본

경비와 같은 준의무경비 등을 제외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넓은 의미의 가

용재원으로 정의하며 총세입에서 행정운영경비, 법정의무경비, 용도지정 세출을 제

외한 것을 (광의)가용재원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법정의무경비나 용도지정 세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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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의무지출이나 준의무지출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설명을 생

략하기로 한다. 행정운영경비는 크게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는 준의무지출로 분류한 바 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

행경비, 의회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의 통계목이다. 이들 경비는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로 관리하는 경비로서 예산낭비 억제와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 형평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기준액을 정하여 관

리하고 있다. 또한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성과상여금 등과 같이 인건비, 의무성 

경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용재원 산출 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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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속에서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실상 의무경비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경비나 경직성이 높아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여지가 매

우 제한적인 경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의무경비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예산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

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예산사업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분류와 기준 설정을 

위한 최초의 실태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의｢지방자치단체 재정한계능력 

도출 및 평가｣연구라 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은 13개 자치단체를 표

본으로 하여 예산사업을 대분류 3개 유형, 소분류 9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법률 

등에 의한 의무와 구속성 여부,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율통제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

로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Ⅰ은 법령 등(법률, 시행령, 규칙, 부령 등; 가장 엄격한 적용은 국회가 제정

한 법률에 국한함)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는 사업이 해당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

기 이전에는 자치단체가 예산금액의 1원도 변경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

에 대하여 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해당 예산규모를 조금도 조정할 수 없는 

일종의 ‘기계적 예산편성’만이 가능하다. Ⅰ유형의 사업은 국고보조와 관련되는 Ⅰ-

강 유형과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법정 의무지출을 요하는 Ⅰ-중 유형으로 분류된

다. 법정 전출금(교육비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교통사업, 원자력발전분 지역자

원시설세 등), 법정 출연금(지역상생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 법

정 교부금(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법령 등 협약사업(차량유류대 보조,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 국도비 반환금 등)이 Ⅰ-중 유형에 속하는 지출이다.

유형 Ⅱ에는 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된다. 여기에 속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는 법률 등이 자치단체에 의무와 구속을 가하지만 그 정도가 포괄적이고 유동적이

어서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법령, 조례, 지침, 협약 등에 의거하여 편성되는 국비 

및 시도비 사업(Ⅱ-강), 구속력은 낮지만 법령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원 장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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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자치사무 등으로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수요 신청하는 사업

(Ⅱ-중), 자치단체가 임의로 신청하여 확보한 보조사업(Ⅱ-약)으로 어떤 유형이든 전

부 보조사업인 관계로 지방비 부담분은 가용재원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III유형은 자체재원으로만 집행되는 사업이다. 자치단체가 정책결정과 

사업설계를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예산의 크기･집행･사후관리를 완전히 관장하

는 사업으로서 전형적인 재량지출에 포함된다. 다만, Ⅲ유형 중에는 인건비 및 기준

경비, 법령, 조례, 지침 등에 따라 편성되는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공공시설 운영비 

등 구속성이 강한 Ⅲ-강 유형의 사업들이 있다. 이들 Ⅲ-강 유형은 경직도가 높거나 

준의무지출로 간주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용재원에서 제외하였다. 

지방예산사업의 유형과 <표 2-5>에서 제시한 가용재원 산출 기본공식을 연결시키면 

법률 및 법령에 구속되는 Ⅰ유형의 사업, 세입관련 용도지정 지출과 관련되는 Ⅱ유형

의 경비를 세입에서 제외한 것이 (광의)가용재원이다. 그리고 Ⅲ-강 유형 중에서 (광의)

가용재원과 중첩되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법령이나 지침, 국가정책에 따라 

강제성이 강한 지출까지 반영한 것을 (협의)가용재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가용

재원이 의무지출 개념에 입각하되, 지방재정 현실을 다소 부가하였다면 (협의)가용재

원은 지방재정의 현실적 특성을 더 폭넓게 허용한 개념이라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협의)가용재원은 Ⅲ-강 유형의 경비를 세출예산과목과 연결시켜 산출할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Ⅲ-강 유형 중 비중이 높은 인건비와 기

본경비는 이미 (광의)재원에 반영되어 있어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뢰성도 낮은 

Ⅲ-강 유형의 경비를 추계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광의)가용재원을 가용재원으로 정의하며 산출모델은 <표 2-6>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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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정전망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재

정제도 변화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미래 재정의 모습을 그려보고, 재정의 지속가능

성과 건전성을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국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여건 및 이에 대응하는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계가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나 국가경제의 성장둔화 등의 위험요인을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지

닌다. 특히 지방재정은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만큼 재정충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기적인 

점검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국가재정은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국가재정 장기전망 연구가 활발히 시도

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2060년까지 시계로 하는 장기재정전망모델을 구축하고 정

기적으로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2012년과 2014년, 최근에는 전망작업을 개선한 3

번째 전망치를 발표하는 등 이 분야에서 활발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부 차원에

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중이다. 박종규

(2000), 박형수･류덕현(2006)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예산정책처보다 먼저 국가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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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망을 시도하였다.

반면에 지방재정의 장기전망은 2016년에야 비로소 관심을 갖고 시도되는 초기단

계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의뢰하여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수행한 지방재정 

장기전망이 있으며, 역시 행정자치부 외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6)이 수행한 자

치단체 가용재원 장기전망이 시도된 바 있다. 개별 연구자로는 박지현(2016)이 장기

전망을 통대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컬어지는 인구구조 변화는 자치단체 소멸론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재정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절대인구 감소는 생산과 소비

의 위축을 가져오며, 지역경제의 침체로 연결되어 지방세수 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부동산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산과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세입의 손실은 국가재정보다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출산율 저

하와 인구유출로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자치단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복

지, 의료, 교육, 문화 관련 재정사업을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

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될 소지가 높다 판단된다.

또한 국가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미치는 파급효과도 지방재정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 국고보조금의 삭감이나 지방비부담 전가 등 지방

재정조정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지방재정의 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록 분권교부세를 도입

하기는 하였지만 이양사무에 대한 재원보전이 미흡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작

용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법적 의

무복지지출제도의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재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도 이들 

의무지출에 대한 매칭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수혜대상자가 확대되거나 단가

가 인상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몫도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면 지방재정의 장기전망은 국가재정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총량적인 세입, 세출의 장기전망 보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가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의 장기전망이 더 중시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과 달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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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은 정부간 재정관계에 의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하여 세입 자체가 지방비부

담 형식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즉, 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출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때문에 세입에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

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가 실제 통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토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용재원의 중장기 전망은 독자적인 예측모델을 개발하되, 

기존의 국가재정 장기전망치를 활용하는 방향에서 구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기통제, 자기조절능력이 제한적이라

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지방세입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위상이 높은 이상, 

독자적인 장기전망은 국가장기재정전망과 괴리될 개연성이 높다.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장기전망모델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국가장기재정전망에서 발표된 전망치를 

활용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국가장기재정전망과 연동되어 정책시너

지를 창출하는데도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장기재정전망 중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전망치를 활용하기로 한다.

둘째, 가용재원은 세입의 장기전망모델과 사회보장위원회의 법정 복지지출에 대

한 장기전망치를 적절히 병행하여 추계한다. 행정운영경비와 법정 재무활동비는 과

거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전망 작업을 실시하기

로 한다. 용도지정 지출은 국고보조사업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량지출 장기전망치와 사회보장위원회의 법정 복지지출의 장기전망치를 적용하기

로 한다.

셋째, 자체세입의 장기전망에 있어 모멘텀은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하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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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부동산거래의 영향력이 큰 지방세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부동산시장의 반영

이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신뢰할만한 부동산시장의 장기전망모델

을 개발한 경험이 없다. 신뢰성 측면에서도 GRDP 이상의 통계를 활용하기 어렵다

는 현실적 고민도 감안하였다. 특히 GRDP는 지역경제의 총지출을 나타내므로 취득

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기간세목의 징세잠재력

을 대변한다 볼 수 있다. 세출 측면에서도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지역 내 유효수요

를 창출하거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

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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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장기전망은 기준선(baseline)에 입각한다. 기준선은 현행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에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가용재원 여력이 어떻

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준선은 현재의 정책이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전망치이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부간 재정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및 재정관리 행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선은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성격도 갖고 있지 않으며 매년도 예산과

정의 최종 결과에 대한 전망치도 아닌 정책중립적인 비교기준(benchmark)으로서 의

의를 지닌다. 이러한 기준선 개념을 전제로 장기전망을 실시하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추가될 경우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정위험을 반

영한 민감도 분석이 가능해지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인구 변수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를 활용한다. 다만, 장래추계인구라 하

여도 생산가능인구와 비생산가능인구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15세∼65세 인구)는 생산활동에 참여 가능한 노동력을 나타

내므로 지방세입에 영향을 주며, 비생산가능인구(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는 세입보다 복지비 등의 지출수요에 영향을 더 준다고 가정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예산정책처가 2016년도에 발표한 장기전망치를 활용

하기로 한다. 예산정책처는 GDP 대비 비중으로 지방교부세 전망치를 발표하였는데, 

장기전망에 필요한 통계는 증가율이므로 GDP 전망치에 비중을 곱하여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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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를 역산하면 지방교부세의 증가율을 산출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일부 보조사업만 발표하였으므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증가율 수치를 참고하여 

추론하였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단위보다 지역단위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우선적으

로 감안하여 미래의 위험요인으로서 인구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가용재원 장기전망을 위해서는 지방세입과 지방세출에 대한 장기전망이 선행되

어야 한다. 그런데, 장기전망모델의 구축 과정에서 가장 큰 고충은 지방세입과 지방

세출의 장기전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대표성을 보유한 집계통계(aggregate 

data)의 획득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방세입의 경우 지방세 장기전망모형에 소득이자 

자산을 대표하는 집계통계가 필요한데, 그동안 학계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한계에

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 때문에 통한 지역내총생산(GRDP)를 대표변수로 활용하여 

왔다. GRDP를 지방세 장기전망모형에 반영하려면 자본스톡과 인구 변수가 포함된 

GRDP 장기전망모형이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세출의 정기전망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인건비, 지역개발비 등 주요 비용들이 인구

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규모나 인구구조의 질적 특성을 장기

전망모형에 반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술한바와 같이 지방세입과 지방세출이 인

구 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있지만 장기전망모형 자체가 과거의 경험과 

행태에 근거하는 행태방정식(behavioral equations) 형식이라는 점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장기전망은 과거의 구조, 행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행태

방정식 추정에서 얻은 결과를 적용하는 과정인데, 인구가 증가하였던 과거의 경험

이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지칭되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

실적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시계열기법은 본질적으로 자기상관(autoregressiv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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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므로 미래의 인구규모, 연령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행태방정식을 이용하든, 단일시계열 방법론을 이용

하든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적 특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인구구

조적 특성은 생산가능인구와 비생산가능인구 변수의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생산가

능인구(15세~64세)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소득창출에 직접 기여하므로 

지방세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가정하였으며, 총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를 제외한 

비생산가능인구은 지역소비의 대상이므로 교육, 복지, 주거, 의료 등 지방세출에 영

향을 주는 인자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시･도별 장래추계인구를 반영하고 있

다. 다만,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는 시･군･구 단위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

군･구별 장래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생산가능인구를 별도로 집계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다행히 시･군･구별 생산가능인구와 비생산가능인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장래추계인구와 주

민등록인구를 접목시키고자 한다. 즉, 당해 시･군･구 장래인구는 현재 당해 시･군･

구가 시･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 이때 

장래추계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인구에서 당해 시･군･

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보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장래추계인구 와 주민등록

인구가 일치되어 인구변수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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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이란 일정 기간 지역 내에

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 즉 부가가치이다. 그러므로 지역내총생산의 

추계 대상은 시･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계하기 위해 산

업관련 통계조사, 물가지수, 생산지수, 산업연관표, 국세청의 외형거래액 등 약 

1,300여종의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역내총생산은 지역 

내 피용자보수율, 감가상각률 등의 자료가 없어 전국 기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

여 추계한다든가, 지역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단기적인 현황을 파

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소비나 투자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어 왔다(김성주･이선영 

2006). 

이처럼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의 산업별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

어 지역의 소득수준을 대변하거나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조세란 거시경제 변수와의 관계 속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속성이 강하

므로 지역내총생산 자체가 거시경제 변수로서의 대표성, 객관성이 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구축하려는 지방세수 장기전망모형 역시 설정오류(misspecification)의 한계

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는 셈이다. 세수함수의 설정오류는 세수함수를 통하여 지방

세와 지역경제의 실물변수간 상호관계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재

정의 장기 건전성을 판단하여 선제적 정책대안을 강구하려는 시도가 왜곡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경시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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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총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지역경제와 지방

재정의 역학관계를 정태적,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는 지역내총생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내총생산의 추정과 전망은 지방재정은 물론 지역

의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내총생산이 지니

는 이러한 의의, 중요성에 따라 시･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GDP 추정과 마찬가지로 GRDP의 추정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접

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거시경제 각 부문 간 상호관계를 연

립방정식체계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구조모형이 있다. 두 번째는 생산함수에 근거하

여 전망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 번째는 GRDP 시계열자료만을 대상으로 단일변수

(univariate)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변량(multivariate) 분석의 성격을 지

니는 앞의 두 방식과 달리 시계열기법은 예측하려는 변수의 생성과정과 특성, 과거 

추세치를 이용하므로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론적 근

거가 취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시계열적인 분석방법이면서 연립방정

식과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여 경제변수들간 구조적 관계도 반영할 수 있는 벡터자

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 VAR)이나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 등이 개발되면서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그러나 어떤 접근방식과 방법론을 취하든 추정 결과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계열이 필요한데, 국내 지역통계는 대부분 연간자료이고 시계열

이 짧다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지역내총생산 예측에 관한 연구는 정병

우(1999), 김성태외(2001). 박희석(2008), 황상연(2009), 고봉현･강기춘(2010, 2011), 

황규선(2014), 배준식(2017) 등이 있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일반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 기법을 사용하며, 설명변수에 지역내총생산의 시차변수를 도입하여 

외생변수의 장기전망치를 별도로 추계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내고 있다. 박희석(2008)

과 황상연(2009)은 GRDP 연간자료를 분기별로 추출한 분기모형을 개발하는 방식으

로 시계열의 문제에 대응하였으나 연간자료의 분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의 신



36

뢰성, 객관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판단된다. 박희석(2008)은 또한 구조적 VAR모

형을 이용하여 임금, 고용, 환율, 건설투자 등의 거시변수를 적극 반영하였는데, 차

별화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높지만 VAR모형 자체가 단기전망

의 성격이 강하여 본 연구처럼 장기전망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GDP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시계열기법, 생산함수 

접근법, 경제이론에 근거한 구조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GRDP 장기전망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국가단위의 GDP이 비교할 때 GRDP 지역단위 집계변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계열기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형추세(linear 

trend)를 이용하거나 변동성을 이용하여 GRDP의 장기추세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시계열기법은 기본적으로 시계열에는 계절적 요인, 추세적 요인, 순환적 요인, 그

리고 확률오차로 분해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으로 시계열기법은 ARIMA

계열의 방법론을 따른다. 즉, 대부분의 경제시계열은 추세요인에 의해 불안정하다

(nonstaionaity)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ARIMA는 차분(differencing)을 통하여 추세요

인을 제거한 후 예측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처럼 장기추세를 전망

하는 연구에서는 ARIMA계열 보다는 HP필터가 더 적합한 방식일 수 있다.

Hodrick-Prescott(1997) 이후 널리 이용되고 있는 HP필터(Hodrick–Prescott filter, 

혹은 Hodrick–Prescott decomposition)는 시계열의 원자료에서 순환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HP필터로 순환변동을 제거하면 추세변동만 남는데, 추세변동 중 

확률적 추세의 경우 전통적인 정규분포 가정에 따른다고 가정하면, 추세변동은 결

국 확정적 추세(deterministic trend)가 된다. 이런 이유로 HP필터는 시계열의 양 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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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갈수록 추세치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변동을 안

정적으로 추출하는데 장점이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HP필터를 이용하면 다음의 

식 (2-1)과 같이 분해된다. 즉, 어떤 시계열 , 가이 장기추세 와 경

기변동분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하면 는 로 표기할 수 있다. 

이때 평활화계수(smoothing parameter) 이라면 다음의 식 (2-1)를 최소화하는 

가 시계열 의 장기추세가 된다. 

 ................(2-1)

위의 최적화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은 가 장기추세 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지를 측정하며, 두 번째 항은 추세치의 이계차분으로 를 가능한 직선으로 近似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2-1)의 논리에 따라 관측된 실제 GRDP(Y)는 잠재GRDP

( )와 순환GRDP( )로 구성된다. 즉, 이며, 이 때 다음의 목적함

수를 최소화하는 가 장기추세 GRDP, 혹은 잠재 GRDP이다3). 

.................................(2-2)

시계열기법은 모형의 간명함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GRDP를 결정하는 주

요 변수인 노동, 자본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경제이론의 토대가 약하며 이들의 구조

변화 시 예측력이 저하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HP필터의 경우 시계열이 

I(2)이고, 잔차항 가 정규분포로 근사할 때 최적의 해를 찾아 주지만 과거값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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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정적인 분석이란 점에서 예측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Hamilton(2017)이 지적

한바와 같이 실제의 Data-generating process(DGP)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 장기추세

치가 가성 동학관계(spurious dynamic relations)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HP필터는 경제 시계열의 장기 추세선을 통계적으로 구하는데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도구이며, 본 연구에서도 지역총생산의 장기추세, 지방세수입의 장기추

세를 구하는데 활용한다. 이 경우 장기전망치는 관측치의 평균 증가율 보다는 순환

요소가 제거된 장기추세치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생산함수접근법은 노동, 자본, 기술수준과 산출량 사이의 기술적 관계를 

이용하여 경제의 장기공급능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경제이론에 충

실하며, 함수 형태가 간단하여 추정할 파라미터 수가 적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직접 관측이 불가능한 자연실업률과 같은 설명변수 추정을 요구하는 제약이 있다. 

특히,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은 예측일 경우에는 설명변수의 예측치를 

별도로 추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GRDP를 예로 들면 지역단위의 노동과 자

본에 대한 장기전망이 선행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채택하기 쉽지 않은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애로에도 불구하고 인구변수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생산함수 접근

법을 시도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설명한바와 같이 HP필터로는 인구변수의 구조변

화 이전의 관측치를 근거로 추출된 장기추세가 인구규모나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동

하게 될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GDP의 경우 박양

수･문소상(2005)이 HP필터를 이용하였을 뿐 한진희외(2002), 김치호･문소상(2000), 

박형수･류덕현(2005), 황종률(2009), 국회예산정책처(2011), 이재준･이준상(2011)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생산함수접근법을 채택한 것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생산함수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Cobb-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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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중립적 기술진보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한다. 다음의 식 (2-3)은 

Cobb-Douglas형 생산함수의 일반적 형태이다. 여기서 는 GRDP, 은 노동력, K는 

자본스톡, 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는 기술진보율, 와 

는 각각 자본 및 노동의 소득분배율을 의미한다.

 ...........................................................................(2-3)

 1998년∼2015년 기간을 대상으로 HP기법으로 GRDP의 장기추세치를 추계하였

다. GRDP 통계는 1985년부터 공표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의 GRDP가 1998년부터 

집계되고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1998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HP필터링으로 추계된 GRDP의 성장률은 기간이 경과될수록, 최근 시점에 근접할

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분석 울산이 편입되기 시작

한 1999년부터 2015년 기간 연평균 GRDP 성장률은 5.9%이었으며, 2011년 이후 5년

은 4.2%, 2013년 이후 3년은 4.0%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 자치단체 역시 비

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1999년 이후 전 기간은 6.6%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지만 최근 

5년은 4.9%, 최근 3년은 4.7%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장기추세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40년 기간 GRDP 장기성장율을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연평균 3.9%, 도 자치단체는 4.6%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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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Douglas형 생산함수를 이용한 GRDP 장기전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과 자본스톡에 대한 별도의 통계와 예측치가 있어야 한다. 노동력은 통상 취업자 근

로시간을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기전망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장래추계

인구에 수록된 생산가능인구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기로 한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

하고 있는 인구가 취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동

력을 산출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4월 기준 전산업(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월평

균 근로시간을 곱한 후 연간 노동력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이 통계는 2008년부터 

집계되었으며, 2002년부터 2007년 기간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수록

된 월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였다. 한편, 2018년 이후의 노동력은 2017년도 상용근

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하였다.

인구와 달리 자본스톡은 국가단위에서 조차 구비되지 못하여 GDP를 전망하는 경

우에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GDP의 경우 자본스톡은 통상 국부

통계를 이용한 영구재고법으로 추계하는데, 지역별 국부통계는 10년 주기로 발표되

어 연간 통계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투자통계가 있으면 영구

재고법 등의 간접적인 추계방식으로 자본스톡을 추산할 수 있으나 이 조차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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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97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국부통계조사와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자본스톡을 산

출하였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1997년도 국부통계조사의 유형고정

자산과 국민대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의 차액을 구한 후, 양자를 일치시키는 조정

률을 적용하여 1997년도 국부통계조사의 시･도별 유형고정자산을 국민대차대조표

의 시･도별 유형고정자산으로 전환한다. 2단계는 1998년도 이후의 국민대차대조표 

기준 전국 단위의 유형고정자산의 연간 증가율을 곱하여 시･도 단위의 유형고정자

산에 곱한다. 

GRDP 장기전망의 선행 작업으로 실시된 자본스톡의 장기전망 결과는 <표 3-1>

에 보고하였다. 자본스톡은 전기 자본스톡, 노동의 함수로 구성된 AR(1)을 가정하였

으며 패널 고정효과모형과 변동효과모형 모두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변동효과모

형과 고정효과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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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스톡 장기전망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017년∼2020년 기간 4.4%, 2021년

∼2025년 3.5%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6년∼2030년 2.6%, 2031년∼2035년 1.9%, 

2036년∼2040년 1.2%로 크게 저하되었다. 참고로 HP필터링으로 구한 자본스톡의 

장기추세치는 최근 들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분석대상 2002년∼2015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를 기록하였으나 직전 5년(2011년∼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4.3%, 직전 3년(2013년∼2015년)에는 3.4%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예년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자본의 축적량도 둔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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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의 일반화된 Cobb-Douglas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노동력으로 나눈 뒤 자연대수를 

취한 식 (2-3)’을 사용한다. 여기서 노동력 은 앞서 설명한 산출방법을 따르고 있

다. 자본스톡은 <표 3-1>의 추정식에서 구한 값과 HP필터링에서 얻은 수치 모두를 

적용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패널회귀분석으로 추계한 자본스톡이든, HP필터링으

로 구한 자본스톡이든 다음의 식 (2-3)’의 모형 자체의 적합도는 우수하였다. 그러나 

지방세입 예측 결과에서는 패널회귀분석으로 추계한 자본스톡이 현실성, 수용성 측

면에서 우월하여 GRDP 장기전망에는 패널회귀분석으로 추계한 자본스톡을 이용하

기로 한다. GRDP에 대한 장기전망을 시도하는 목적이 지방세입 예측모형에 반영된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통계적 유의성이 중요한 

모형의 추정(estimation)과 모형의 예측력이 중요한 전망(forcasting)은 다른 차원의 

논의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GRDP 장기전망의 패널모형을 설명하면, 식 (2-3)’는 장기전망을 위한 

회귀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상수항, 는 시간, 는 시･도, 

는 오차항으로서 , 는 시･도간에 지역 차이가 존재하지만 관측기간 동

안에는 시간적으로 일정하며, 기술진보는 모든 지역에서 시간추세로 증가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2-3)’

그런데, 식 (2-3)’에서 총요소생산성은 비관측 변수이므로 관측가능한 변수들로 

회귀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의 식 (2-4)는 관측가능한 변수들로 구성된 회귀식

으로 GRDP는 요소투입량의 합수로 설정되어 있다. 식 (2-4)의 는 총요소생산성

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그 영향력은 시･도별로, 매 시점마다 다를 수 

있다. 만약 가 고정되어 있다면, 즉 가 아니라 이라면 총요소생산성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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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니지만 시간적으로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고정효과모

형(fixed effect model)이 된다. 반대로 총요소생산성이 매 시간마다 확률적으로 변동

하는 확률변수라면 변동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2-4)

상기의 식 (2-4)에서 는 연도별 시간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더미이며, 국내총생산

이 명목변수인 지방세입의 장기전망모형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는 당해 연도 가격

기준의 경상GRDP이다. 는 <표 3-1>로부터 추정된 자본스톡이다. 은 앞서 설명

하였듯이 생산가능인구에 상용근로자 월평균근로시산을 곱한 후, 12개월을 다시 곱

한 노동력이다. 분석 기간은 노동력 산출이 가능한 시점인 2002년부터 GRDP가 가

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까지이다. 

고정효과모형과 변동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타당성을 갖는가는 개별효과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효과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

가 존재한다면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데, F검정, Breusch and Pagan검정, Hausman

검정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F검정의 귀무

가설(고정효과보다 pool회귀분석이 바람직하다) 및 Hausman검정의 귀무가설(고정효

과보다 변동효과가 더 바람직하다)이 기각되면 고정효과모형이 적절하며, Breusch 

and Pagan검정의 귀무가설(변동효과보다 pool회귀분석이 바람직하다)이 기각되면 

변동효과모형이 적절하다 판단한다. 검정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고정효과모형, 도 자치단체는 변동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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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Douglas 생산함수의 추정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에 제시한바와 

같이 자본의 소득계수인 의 추정치는 특별시 및 광역시 0.51, 도 자치단체는 0.47

로 나타나 기존 전국 단위의 생산함수 추정치들에서 제시된 0.5 내외 수준을 보여주

고 있어 선행연구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의 설명력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통상 모형의 설명력은 평균자승오차

(RMSE : Root Mean Square Error) 개념을 척도로 사용하는데, RMSE 수치를 보면 

실제치와 예측치의 편차가 비교적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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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 (2-4)의 Cobb-Douglas형 생산함수에는 Solow 잔차항(Solow residual)이나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중립적 기술진보를 가정한 것으로 GRDP가 그만큼 과소 추계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전망 결과에서도 GR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2016)가 추정한 

GDP장기전망치 성장률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식 (2-4)’와 같이 총요소생산성을 추가 도입하는 

대안도 시도하였다. 추가적인 전망에 필요한 총요소생산성은 국회예산정책처(2016)

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으며5),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결과

를 보였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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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식 (2-4)의 에서 상수항에 부분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즉, 묵시적으로 Solow 잔차항에 의하여 총요소생산성이 내

재된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추가 도입한 결과일 수 있다. 이처럼 부분적인 중복 추계

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요소생산성을 도입한 이유는 후술하게 될 시･도세 

전망 시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을 염두하여 시나리오별 지방세입 전망과 지방재

정 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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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총세입은 순계기준으로 1995년 52.4조원에서 2014년 203.9조원으로 

연평균 7.4%씩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IMF 직후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

후 일시적 하락 현상이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자체세입은 1995년 36.1조원에서 2014년 123.7조원으로 연평균 

6.7%씩 증가한 것에 비하여 의존재원은 1995년 9.8조원에서 2014년 75.1조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하여 더 빠른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속도의 차이는 

전체 세입 중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세

입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8.9%에서 2014년 60.7%로 8.2%p 저하

된 반면에 의존재원은 1995년 18.7%에서 2014년 36.8%로 18.1%p 상승하였다. 자체

세입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의전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5

년 50.2%p 이었던 두 재원의 비중 차이는 2014년 23.8%p로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였다. 

의존재원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지방세입의 신장세를 견인하고 있었다. 총세입

에서 지방세의 비중은 1995년 29.2%에서 2014년 30.3%로 1.0%p 상승에 그쳤으며,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1995년 10.8%에서 2014년 17.6%로 6.8%p 상승하였다. 국고보

조금은 1995년 7.8%에서 2014년 19.2%로 11.4%p로 가장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급격히 팽창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국고보조

금은 용도지정 세입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지방비부담의 증가와 가용재원의 위축이

라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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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1995년 15.3조원에서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1995년의 4

배가 넘는 61.7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지방세는 2001년 지방교육세 도입, 2006년 부

동산 시장 호황 및 과표변경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6). 2010년에는 지방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서 전년대비 11.1% 상승하였으며, 2014년에는 6%p를 추가로 인상함에 따라 전년대

비 14.8% 상승하면서 61.7조원으로 신장하였다. 이러한 세제변화 영향으로 지방세

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지방세제의 큰 변화가 없어 증가율은 점

차 둔화되고 있다. 1995년부터 2006년 연평균 증가율이 8.8%인 것에 반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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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하락하였다.

세외수입은 1995년 20.7조원에서 연평균 5.9%씩 증가하여 2014년 62.0조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나 지방세에 비해 시계열의 변동성은 큰 편이다. 세외수입은 2005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63.7조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0년 13.1조

원이 감소한 50.6조원을 기록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외수입의 변동성이 큰 배경은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이 세외수입이 전체 세외수입의 65.5%(10년 평균)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2009년에 내부거래와 잉여금은 2005년 34.0조원에서 

2009년 44.2조원으로 5년 사이에 30.3%가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내부거래와 잉여금

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8.6% 증가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저조하였다. 또한 감소추

세가 나타난 2010년에도 내부거래와 잉여금은 전년대비 26.6% 감소하였으나 내부

거래와 잉여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6.8% 감소에 그쳤다. 이처럼 재정통계를 왜곡

시켜 온 내부거래와 잉여금은 2014년부터 세외수입에서 제외하고,  ‘보전재원 등 및 

내부거래’ 과목으로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과거 경험치에서 출발하여 장기

전망치가 추계됨으로 세외수입의 변동성이 장기전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전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2014년 기준 47.8 대 

52.2로 국고보조금이 4.4%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2008년까지는 지방

교부세가 더 큰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경제위기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정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추월하였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1983년 내국세의 13.27%로 운영되다 2000년 15%, 2005년 

19.13%, 2006년 19.24%로 인상되어 왔으며, 법정률의 인상과 함께 내국세의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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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의 영향으로 1995년 이후 연평균 10.2%의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국고보조금은 

1995년 4.1조원에서 2014년 39.2조원으로 연평균 12.6%씩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지

방세입원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에는 의존재

원 중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9년 이후 국고보조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이 빠르

게 증가한 이유로는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수요의 급격한 증

가, 국고보조사업의 남설 등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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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장기전망은 HP필터, 패널모형, 시계열기법과 패널회귀방정식을 결합한 공

적분 회귀식 FMOLS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  방법론을 동원하여 추

정하였다. 추정 과정에서 행태식에 관련된 변수들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계열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일탈된다 하여도 장기적으로는 균형상태로 회복하려는 압력을 받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전망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장점을 제공한다.

단위근이란 시계열자료 가 비정상적인(nonstationary)인 분포를 따르는 수많은 

경우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 단위근의 한 예로서 AR(1)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

계열 가 와 같이 간단한 AR(1)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시차 연

산자(lag operator) 을 사용하여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인 경우를 일컬어 “ 가 단위근을 갖는다”라고 말한다. 단위근을 보유하는 시계열은 

충격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정상(stationary) 시계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

진다. 정상시계열의 경우  시점에서 한 단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한다면, 충

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작아져 소멸하지만 단위근 시계열은 충격의 효과가 지속되

어 불안정한 속성을 갖는다. 이론적으로는 의 분포는 시간 가 증가할수록 분산

이 커지며, 종국적으로 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에는 의 분산도 무한대가 되어 비

정상적인 형태를 분포를 가지게 된다.

패널 단위근도 AR(1)과정, 즉 패널구조로 표기하면 에

서 출발한다. 여기서 과 는 각각 횡단면과 시계열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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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는 모형 내 외생변수이며, 고정효과나 시간추세를 포함시킬 수 있다. 는 

자기회귀계수이며, 는 상호독립이고 고유특성을 갖는 오차항이다. 만약 

이면 는 단위근을 가지며, 검정을 위해서는 대한 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

정 방법으로는 LLC(Levin-Lin-Chu), Fisher-ADF와 Fisher-PP 등이 있다. LLC는 모든 

자료에 공통의 자기상관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며, Fisher-type의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P(Phillips-Perron)검정은 시리즈별로 다른 자

기상관 구조를 허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패널공적분 관계는 시계열분석에서 사용되는 공적분 관계

를 패널자료에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먼저 시계열분석에서 사용되는 공적분 관계

(Cointegration)의 유무를 검증하여야 한다. 시계열 와 가 단위근을 보유한 경우 

이들 간의 선형결합 도 단위근 시계열이기 때문에 도 단위근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가 정상시계열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와 가 서로 공적분되어 있다고 한다.

공적분관계에 있으면 와  각각은 확률적 추세를 가지게 되지만, 두 시계열의 

차이가 정상시계열이므로 그 둘의 확률적 추세가 같게 된다. 다시 말해서 와 

는 하나의 확률적 추세를 공유하게 된다.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와 의 공

적분을 그들 간의 장기균형관계로 보고, 잔차항 를 불균형 오차로 해석한다. 그러

나 잔차항 는 평균회귀(mean reverting)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불균형 오차는 일시

적이며, 균형력을 회복한다. 이것은 가 와  사이의 장기균형을 유지하고자 하

는 경제체계 내의 균형력 회복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는 방법은 Engle-Granger(1987)의 잔차항을 이용하는 검정 

방법과 Johansen(1991) 검정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ngle-Granger(1987) 검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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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두 시계열을 회귀분석한 뒤에 얻은 잔차에 단위근이 있는지를 검정하는 2단계

로 이루어진다. 회귀분석하여 얻은 잔차에 대해 ADF 검정을 실시하여 단위근이 있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두 시계열의 선형결합이 안정적이고 따라서 공적분 관계

에 있다고 판정한다. Johansen(1991) 공적분 검정은 고유근(eigenvalue)을 이용하여 

트레이스(trace) 통계량과 최대 고유근(maximum eigenvalue) 통계량을 사용하여 검정

한다. Engle-Granger 검정 방법은 두 변수 간 공적분 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데 비해 

Johansen 검정 방법은 세 변수 이상의 공적분 관례를 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3-1)

패널자료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는 방법도 시계열자료 공적분 관계를 검정 하는 

것과 같이 Engle-Granger 기반의 검정방법과 결합 Johansen 기반의 검정방법이 있다. 

Engle-Granger 기반의 검정으로는 Pedroni(1999, 2004), Kao(1999) 등이 있고, 

Johansen 기반 검정으로는 Maddala-Wu(1999)의 Fisher 검정이 있다.

Pedroni(1999, 2004)는 잔차에서 공통의 자기회귀구조를 가정하고 개별 그룹 내에

서 공적분을 검정하는 패널 검정(panel tests, within-dimension)과 그룹간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그룹 검정(group tests, between-dimension)으로 나눌 수 있다. Pedroni(1999)

는 우선적으로 식 (3-2)를 이용하여 회귀잔차를 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3-2)

 ,     ,   

여기서 , , 은 각각 시계열, 횡단면, 회귀변수의 수이다. , ,…, 은 패

널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는 개별적인 특수상수를 나타낸다. 검정은 잔차가 

 일 때, 귀무가설은 인가를 검정하는 것인데, 대립가설로 

그룹 내 (within) 검정은 을 검정하는 것이고, 그룹간(between) 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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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정하는 것이다. Kao 검정도 잔차 기반 공적분 검정 방법이며, ADF 통계

량을 사용한다. 

이제 를 -차원의 다변량 시계열이고,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시계열들이 모두 

단위근을 보유할 때 개별 시계열들 간의 특정한 선형결합 가 정상성을 갖

는다면 는 공적분관계를 맺는다. 이때 선형결합의 가중치를 주는 차원 벡터 를 

공적분 벡터(Cointegration vector)라 한다. 여기서 으로 주어지는 공적분 관

계가 의미하는 장기균형 관계는 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분 관계

식은  로 놓아 를 단일 시계열로, 를  차원 다변량 시계열

로 정의하는데, 로 표준화(normalization)하면 의 회귀방

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패널 FMOLS의 추정은 아래와 같은 회귀식으로부터 추정한다.

,  ,    ............(3-3)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들을 와 로 변

형시킨 후 식 (3-3)을 추정한다. 는 추정된 오차항이고, 이며 와 

는 각각 의 장기공분산 행렬과 편향된 장기공분산행렬을 의미한

다. 이때 패널 FMOLS 추정량 은 식 (3-4)와 같으며, 과 가 무한히 증가할수

록 정규분포하게 된다.

 ....................(3-4)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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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공적분회귀식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OLS 잔차항의 시계열이 안정성을 지

녀야 하므로 패널자료의 단위근 검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ADF 검정과 

PP검정 결과에 따르면  패널 단위근 검정은 개별 시계열에 비하여 귀무가설이 거짓

일 때 이를 기각할  수 있는 검정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널 단위근검

정 결과를 보면,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차 차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1차 적분과정I(1))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GRDP와 시･도세에 대한 패널 공적분검정 결과는 다음의 <표 3-5>와 

<표 3-6>에 보고하고 있다. 도입된 변수들 간의 패널 공적분검정에 의하면 대부분 

5% 유의수준 이내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적

어도 하나의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였다. 특히, GRDP와 시･도세 관계에서 시간추세

가 존재할 때 공적분 관계가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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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세와 GRDP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공적분 

회귀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패널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도 같이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망모형의 설정오류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HP필터링도 병행하였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영희･조기현(1998), ), 성명재･박노욱(2003), 박지현(2016) 등

의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세목별로 세수함수를 설정하고, 효율추정과 예측력 확보

에 필요한 기법을 세목함수별로 적용한 연구는 이영희･조기현(1998)과 성명재･박노

욱(2003) 정도이며 다수의 연구는 지방세 총량에 대한 전망모형이다. 그 이유는 국

세와 달리 지방세는 경제적 인과관계에 기초한 세수함수의 설정과 추정이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 국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

득, 소비 등과 같이 유향변수(flow variables)가 기본적인 과세대상이지만 지방세는 

자산과 같은 저량변수(stock variables)로부터 세수가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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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회귀모형으로 세수예측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에 대한 별도의 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는 설명변수를 구할 수 없으므로 별도 모형을 설정하여 예

측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이라는 번거로운 

작업보다는 해당 세수를 자기회귀모형 등의 방법으로 직접 추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성명재･박노욱 2003).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HP필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시･도세를 직접 추정하기로 한다. 

결국, 시･도세 전망은 패널기법 및 FMOLS에 의한 회귀모형과 HP필터링을 시도

하며, 회귀모형의 행태식은 다음의 식 (3-5)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시･도세이며, 

는 앞에서 전망한 GRDP이다. 설명변수에 전기 시･도세를 반영한 것은 GRDP와 

공적분관계가 시간추세를 가정하였을 때 더 뚜렷하였기 때문이다.

 ..........................(3-5)

한편, HP필터는 지방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변량 행태식에 반영할 수 없으

므로 인구구조변화와 같은 환경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HP필터에 의한 인구변수의 장기추세치를 도출한 

후, 2012년∼2015년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40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지방

세 장기전망치를 추계하였다.

인구변수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에 영향을 주는 인구변수는 연령

대별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64세 미만의 생산가능인구로 간주하였다. 이어서 HP

필터링 기법으로 생산가능인구와 지방세 징수액의 장기추세치의 증가율 비율을 조

정계수로 하여 지방세 장기전망치를 추계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이 기 지방세는 기 지방세에 지방세 장기추세치의 3년 평균 증가율 대비 생

산가능인구 3년 평균 증가율의 비율인 조정계수 를 곱하여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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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6)에 의하면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되어 년도 

지방세는 연도 지방세에 2012년~2015년의 3년 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곱

하는 단순 방식으로 산출된다. 조정계수는 정의 상 1보다 작으므로( ) 인구조

정계수를 적용한 장기전망치는 조정계수 없이 3년 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을 곱

하여 추계한 장기전망치보다 작게 된다. 

시･도세 세수함수는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설명변수의 이용가능성 애로, 설명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전망을 번거로움 등을 피하고자 시･도세 총량을 전망하기로 

한다. 모형 자체는 간단하지만, 장기전망 결과의 신뢰성이나 현실수용성, 계량기법

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면 여러 조합이 나올 수 있다7).

다음의 <표 3-7>은 이 중에서 장기전망 결과나 세수함수로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

하여 가장 나은 조합만을 선택하여 보고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통계적 유의성, 

모형의 설명력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장기전망 예측력도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1-1 및 모형 2-1을 최종적인 예측모형으로 선택하였으며, 예측한 

결과는 후술하게 될 중립적 장기전망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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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세 장기전망은 강건성(robustness) 확보에 애로가 있어 부정적, 중립적, 낙관

적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보고하기로 한다. 먼저, 기준선으로 설정한 중립

적 장기전망은 <표 3-6>에서 보고한 모형 1-1과 1-2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모형 내 설명변수 GRDP는 총요소생산성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GRDP 장기전망

모형에서 산출된 수치이다. 총요소생산성이 과소 추계될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요소생산성을 도입한 GRDP 장기전망치와 이를 세수함수 내 설명변수

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처럼 총요소생산성이 반영된 시･도세 전망치를 낙관적 장기

전망으로 하였다. 즉, <표 3-4>에서 보고된 TFP 미반영 GRDP를 활용하면 중립적, 

TFP를 반영한 전망치를 낙관적 전망으로 하였다. 

부정적 전망은 인구변화 요인을 반영한 HP필터링 전망치이다. 저량변수만으로 

시･도세를 예측하는 방식에 대한 오류의 대안으로서 시･도세 자체만으로 예측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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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세 과거값이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가 지금처럼 급속하지 않은 시점에 

생성되었으므로 인구변화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변화 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하였다는 관점에서 이를 부정적 전망으로 명명하였다.

시나리오별 시･도세 전망치는 다음의 <표 3-8>에 보고하고 있다. 2015년 최종예

산 기준 시･도세는 45조원인데, 인구변화 영향요인을 적극 반영한 부정적 시나리오

에 따르면 2040년에는 2015년 대비 2.9배 증가한 약 131조원으로 예측되었다. 중립

모형에 따르면 2015년 대비 3.5배 증가한 약 159조원이며, 낙관적 전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3.8배 증가하는 172조원으로 예측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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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방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의 지방세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하였다. 즉, 당해 시･군･

구 지방세가 소관 시･도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년(2013년∼2015년)  평균치

에 소관 시･도 지방세 장기전망치를 구하여 추정하였다. 한편, 시･도 지방세와 마찬

가지로 시･군･구 지방세도 HP필터링을 적용하되 미래의 인구변화를 감안한 식 

(3-6)’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부정적 전망치로 활용하기로 한다.

상기의 식 (3-7)에 따라 추계된 시･군･구 지방세는 다음의 <표 3-9>와 같다. 시 자

치단체의 지방세는 2015년의 13.8조원에서 2040년에는 적게는 약 37조원, 많게는 77

조원으로 예측되어 편차가 큰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50만 이상의 시 자치단체와 

20만~30만 중소자치단체의 격차가 큰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구규모나 노

령화 속도의 차이가 적은 군, 자치구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2040년도 전망치를 

보면, 군 자치단체도의 경우 약 5.4조원~약 8.9조원, 자치구는 약 11.5조원~약 12.1조

원으로 비교적 작은 편차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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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방세와 시･군･구 지방세를 합산한 전체 지방세의 기준선 전망치는 2015

년의 65.3조원에서 2040년에는 약 245.6조원으로 3.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

관적 시나리오에서는 4.1배 성장한 약 270조원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요소생산성

이 낮아 지역경제 성장률 둔화된 경우 지방세는 성장세는 3.1배에 그치는 약 185조

원으로 전망되었다.



65

 

앞서 세외수입 현황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내부거래와 잉여금이 세외수입에 집계

되어 재정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 내부거래와 잉여금이 제외된 세외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내부거래와 잉여금이 포함된 세외수입은 연도별

로 등락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세외수입에 내재하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시계열기법은 내부거래와 잉여금

이 과거 추세치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래 예측치를 추적하는 과정을 밟기 때

문에 장기전망의 왜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계열기법의 대안으로서 세외수입 

행태식을 식별,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세외수입의 행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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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설명변수를 식별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시적

인 세입으로 집계되는 사례가 있어 회귀함수식의 식별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세외수입의 특성을 생각하면 비계량적 방법론을 동원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외수입이 지방세의 일정 비율로 동행하는 추세를 보일 것

으로 가정하였다. 2013년 이후 3년간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은 가정이

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2013년 이후 3년간 지방세 대비 비중에 지방세 장기전망치를 

곱하여 전망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세외수입 장기전망 추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상기의 (3-7) 산식에 따라 세외수입은 지방세 장기전망치에 연동되어 세 가지 모

형으로 장기전망을 실시할 수 있다. 시･도 세외수입에 대한 기준선 전망은 2015년

의 5.8조원에서 2040년 17.8조원으로 4.1배 성장하는 결과를 보였다. 보다 낙관적인 

전망치를 취하면 19.3조원이며, 부정적인 여건에서는 15.6조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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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세외수입에 대한 장기전망 결과는 <표 3-12>에 제시되어 있다. 기준선 

전망치에 따르면 시 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 대비 4.7배 증가한 15.9조원, 군 자치

단체는 4.0배 증가한 4.8조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의 세외수입은 시･군에 비하여 

성장속도가 낮아 2.7배 증가한 5.4조원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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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 시･군･구를 합산한 전체 세외수입은 2015년의 11조원에서 2040년에는 약 

4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낙관적 전망에서는 2040년 기준으로는  약 44조원이며, 부

정적 전망에서는 32.3조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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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GDP 대비 비중을 근거로 하여 전체 규모를 

산출하였다. 다만, 2013년 및 2014년 국가 추경 영향으로 대규모 정산을 실시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정교부율에서 산출된 지방교부세와 정산 후 배정된 지방

교부세의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는 2013년~2015년 기간 지방교부세 총액에서 개별 자치단

체의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부족

액에 근거하여 개별 자치단체의 교부액을 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높은 수



70

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바교부세의 산정방식제도가 큰 폭의 변화가 없다

면 과거의 경험치가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다만, 경기도는 2016년 조정교부금제도의 개편 영향을 받아 2017년도분 보통교부

세의 변화가 다소 발생하였으므로 장기전망 과정에 반영하였다. 당초 장기전망치와 

2017년도분 보통교부세를 차감한 후, 2018년도분 이후의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연평균 증가율 3.6%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전망치를 추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 장기전망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총액은 2040년 87.6조

원으로 추산된다. 2015년의 35.1조원과 비교하면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개별 자치

단체의 지방교부세도 지방교부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추계하였으므로 총액과 같이 2.5배~2.6배가량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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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은 시･도 보통세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시･도 지방세수입의 

과거 3년(2013년~2015년) 평균 비중을 토대로 전망하였다. 이 경우 시･도 지방세는 

<표 3-8>의 장기전망치를 적용한다.

조정교부금제도는 2016년도 제도개편이 단행된 바 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총

액 규모를 확대한 바 있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우선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경기도 

내 시･군의 교부액이 변동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이 

2013년~2015년 기간 시도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년 평균치를 적용하되, 제

도개편으로 변동된 비중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장기전망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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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총액은 시･도 지방세의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시･도 지방

세와 비슷한 패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조정교부금의 기준선 전망에 따르

면 시 자치단체는 2015년의 4.2조원에서 2040년 19.7조원, 군 자치단체는 0.9조원에

서 3.3조원, 자치구는 4.4조원에서 11.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대비 2040년의 

조정교부금 증가폭을 보면, 시 자치단체는 4.7배, 군 자치단체는 3.6배 증가하지만 

자치구는 2.7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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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국회예산정책처(2016)의 장기전망치 중에서 재량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

망치를 반영하였다. 201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81.1조 원 중 기

초연금, 장애인연금,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국고보조금이 45.8%인 

37.1조원이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의 연평균 증가율에 자치단체 보조금 중 복지분

야 의무국고보조금 비중 45.7%를 적용한 가중평균 증가율을 구하였다. 

다음의 <표 3-16>은 이 방식으로 시산한 연평균 증가율로서 2016년~2020년 기간

에는 4.1%, 2030년~2040년 기간은 5.47%, 2030년~2040년은 4.82%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보조금수입을 추정하였다.

  

<표 3-16>에 제시된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보조금의 장기전망 결과는 <표 

3-17>에 제시하고 있다. 보조금수입의 장기전망 결과에 따르면 시･도 보조금수입은 

2015년의 37.7조원에서 2040년 125.7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시･군･구 보조금 수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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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040년에는 62.6조원, 34.9조원, 46.9조원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지방세입은 2015년의 80.9조원에서 2040년에는 270조원으로 3.3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합계치에 과거 3년(2013

년~2015년) 기간 내부거래 및 보전재원의 평균 비중을 적용하면 장기전망치을 추계

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추산된 내부거래 및 보전재원은 2015년 최종예산 대비 3.4

배 증가된 59.9조원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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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를 제외한 지방세입의 전체 규모는 2015년 최종예산 기준 219조원에서 657

조원∼770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인구변화를 적극 반영한 모형에서는 연평균 4.4% 

증가세를 시현하여 240년에는 657조원으로 성장하였다. 국내총생산에 근거하여 추

계한 모형에서는 2040년 737조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생산성 증가를 고려한 낙관적 

전망에서는 770조원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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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종류별로는 시･도 지방세가 107조원에서 328조원∼356조원으로 증가하

여 모형에 따라 비교적 큰 편차를 보였다. 시 자치단체의 지방세도 165조원에서 214

조원으로 전망되어 편차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세원이 빈약한 군 자치단체와 자치

구의 경우에는 모형간 전망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군 자치단체는 2040년 지방세

가 83조원에서 85조원으로 예측되었으며, 자치구도 80조원 내외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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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원별로는 중립모형에서 지방세 비중이 2015년 29.8%에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며, 2040년에는 33.4%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세외수입의 비중도 

증가하여 자체세입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의 34.8%에서 2040년에

는 39.4%로 상승하였다. 지방세 확대에 따라 조정교부금도 2015년의 4.3%에서 3040

년에는 4.7%로 소폭 상승하였다. 보조금의 비중은 2015년의 36.7%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2015년의 15.5%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 전후부터 하

락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11.2%로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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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구변화를 반영한 부정적 모형에서는 지방세 비중이 2015년의 29.8%에

서 2040년에는 28.2%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보조금은 2015년에 비하여 4.4%p 높은 

41.1%로 전망되었다. 이모형에서도 지방교부세는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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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의 구성비 변화는 지방재정의 환경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의 

압박은 늘어나는 반면에 자주재원의 위상은 낮아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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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조금의 압박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

목할 수 있다. 이것은 자치단체 종류별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특징적

인 모습은 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보조금 비중이다. 다음의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보조금 비중은 어떤 모형을 적용하든 지속적인 상

승세를 보였다. 중립모형에서 군 자치단체의 보조금 비중은 2015년의 36.3%에서 

2040년에는 39.7%로 증가하였는데, 인구변화를 고려한 부정적 모형에서는 42.2%까

지 상승하였다. 자치구의 경우에도 2015년 52.1%에서 2040년 57.4%로 높아졌으며, 

부정적 모형에서는 58.2%까지 상승하였다. 이처럼 군 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 보조

금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노령인구 비중이 높고, 지역개발수요의 높은 압력, 인

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재정수요압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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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정책사업비는 국가 전체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섞여 있어 본 연구

에서는 다음의 가정 하에 장기전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2013년~2015년 기간의 

세입대비 연평균 비중만큼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가장기재정전망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및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증가율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예산정책처(2016)가 발표한 국가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는 의무지출에 대한 상

세한 내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의무지출사업의 위주로 전망치를 제공

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지출 전망치 중에서 인건비, 국방비 등의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비경직적 재량지출과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전망치를 토대로 

법정･의무 정책사업비의 증가율을 산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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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장기전망의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의 142조원

에서 2040년에는 4.3배 증가한 641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시･도 정책사업비는 약 62

조원에서 2040년 약 334조원으로 증가하며 시 자치단체와 군 자치단체는 각각 148

조원과 7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의 법정･의무 정책사업비도 약 

18조원에서 약 8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법정･의무 정책사업비의 상당부분은 보조금과 관련된 지방비부담이다. 2015년 최

종예산 기준 지방비부담을 요구하는 용도지정 세출은 약 114조원으로서 법정･의무 

정책사업비 142조 원 중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보조금의 팽창은 법정･의무 

정책사업비의 지출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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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비 중에서 법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

정 전출금을 법정･의무경비 범위로 설정하였다. 법정･의무 재무활동비 역시 세입 

여건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세입 대비 과거 3년(2013년~2015년) 평균 비중을 

적용하기로 한다.

장기전망 결과 법정･의무 재무활동비는 2015년 10.2조원에서 2040년 31.8조원으

로 증가하였다.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시･도의 경우 2040년 18.8조원, 시는 9.5조

원, 군은 2.1조원, 자치구는 1.3조원으로 전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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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역시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인건비, 기본경비를 계상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입 대비 과거 3년(2013년~2015년) 평균 비중을 적용하였다. 

행정운영경비는 2015년 27조원에서 2040년 97.4조원으로 3.3배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시･군의 행정운영경비가 2015년 대비 각각 3.4배와 3.7배 증가하며, 군 자치

단체와 자치구는 2.9배 증가하였다. 주로 대도시형 자치단체의 행정운영경비 속도가 

빠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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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의 가용재원 산출모델에 근거하여 산출된 가용재원은 2015년 최종예

산 기준으로 세입의 18.6%에 해당하는 41.1조원으로 추계되었다. 다음의 <표 3-21>

은 가용재원 산출 내역으로서 행정･의무경비는 행정운영비 27.1조원, 재무활동비 

10.3조원, 용도지정 정책사업비 142.3조원을 합산하여 총 179.7조원이다8).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을 보면 시･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시･도와 자치구

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치구의 가용재원은 세입대비 10.9%에 불과

하여 재정여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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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가용재원은 2022년까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나 이후부터 줄어드는 추세

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광의)가용재원은 2015년 41.1조원에서 2022년 46.2조원

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30년부터 줄어드는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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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가용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0년까지는 미세하나마 증가

하였으나 이후부터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 전체적

으로 가용재원은 2015년 세입대비 14.9%이었으나 2032년에 마이너스 상태로 전환

되어 2040년에는 –10.6%로 전망되었다. 특히 자치구는 2015년 8.9%에서 2027년에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040년에는 –23.1%를 기록하여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 및 광역시도 2015년 10.9%를 기록하였으나 2029년부터 마

이너스 단계에 들어가 2040년에는 –16.8%까지 하락하였다. 반면에 시･군은 가용재

원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아 군 자치단체의 경우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진

입하는 시점이 2035년으로 전망되었으며, 시 자치단체는 전망기간 내에서는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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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 모형에서 가용재원은 중립모형과 비교할 때 하락속도, 줄어드는 시기, 규

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 가용재원은 2020년대 초반까지 증

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마이너스 진입 시기도 2038년으로서 중립모형보다 다소 늦

춰졌다. 특히, 시･도의 가용재원이 중립모형에 비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지방세입에서 가용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립모형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시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비중이 전망기간 동안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하락속도가 가파르다는 점도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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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모형에 인구변화 요인을 반영할 경우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시기나 규모, 하

락속도 등에서 이전의 전망치에 비하여 상당히 악화된 결과를 보였다. <표 3-24>에 

제시한바와 같이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시기는 2020년 이후 부터로서 중립모형보다 

2년가량 빠른 것으로 예상되었다. 줄어드는 폭도 커 2040년 기준 마이너스 가용재

원 규모는 115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시･도의 마이너스 가용재원이 약 59조원에 달하며, 시 

자치단체도 중립모형과 낙관적 모형에서는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부정적 모

형에서는 2030년대 초반부터 마이너스 상태로 전망되었다. 특히, 자치구는 2020년

대 중반부터 마이너스 상태에 돌입하여 2040년에는 –19.7조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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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3-10>은 세입대비 가용재원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바, 자치단체 

종류에 상관없이 가용재원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상태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비율이 2020년대 초기에 상대적으

로 하락하는 속도가 가파른 편이었다. 마이너스 상태에 진입하는 시기는 자치구가 

가장 빠르며, 이어서 시･도, 시 순서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규모가 큰 도시 지역의 

가용재원이 인구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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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법정･의무 복지사업은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

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 국가예방접종 10종류

이다. 이들 재정사업은 지출의무가 법령에 적시된 대표적인 의무지출사업으로서 

201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국비 및 지방비 합하여 총 44조 5,745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7조원으로 83.2%, 지방비는 16.8%인 7조 4,740억원이며 

시･도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분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서 시 자치단체 3.0%, 자치구 2.1%이며 과소지역이 

다수인 군 자치단체는 0.7%이다.

한편 사업별로 보면, 기초연금이 17.1조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38.4%를 차지하

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만 보면 기초연금은 전체 

지방비 7조 4,740억 원 중 32.0%인 2조 3,94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어서 영유아보

육료가 17.2%(7조 6,688억원), 생계급여 13.8%(6조 1,732억원), 의료급여 13.2%(6조 

891억원) 순서이다. 다만, 지방비 기준으로 보면 영유아보육료는(20.4%, 1조 5,271억

원), 의료급여 (19.3%, 1조 4,392억원)는 상대적으로 지방비 분담률이 높은 반면 생

계급여(8.3%, 6,434억원)은 낮은 편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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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10대 법정･의무 재정사업에 대한 장기전망은 신화연(2013) 및 사회보장

위원회(2014)에서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추계된 10대 법정･

의무 재정사업별 연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즉, 다음의 <표 4-2>에 보고하고 

있는 연간 증가지수를 <표 4-1>의 자치단체별 최종예산에 적용하여 장기전망치를 

추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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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망 추계치에 따르면 2015년의 약 7.5조원에서 연평균 5.2%의 증가세를 시

현하여 2040년 27.7조원으로 3.5배 증가하였다. 자치단체 종류별로는 시･도의 지방

비 부담액이 2015년의 4.5조원에서 2.40년 15.2조원으로 3.2배, 규모로는 10.7조원이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시 자치단체와 자치구도 재정부담 증가

분이 각각 5.5조원, 2.9조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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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법정･의무 복지분야 재정사업은 보편적 복지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지출의무가 법령에 적시되어 있어 재정여건 상황과 별개로 자치단체가 자동적

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경비이다. 다시 말해서, 가용재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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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반드시 관련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 경비

에 대한 지출여력이 부족하다면 자치단체는 다른 재정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채무를 

발행하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용재원으로 이들 경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를 기준으로 삼아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때 가용재원은 다음 

절에서 시도하는 민감도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쉽도록 중립적 모

형에서 추계된 가용재원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가용재원 충당비

율은 기준선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4-1>에서 보여주는 가용재원 충당지수는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의

무 복지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의 비율이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속가능성도 향상된

다 볼 수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가용재원 충당능력은 군(18.1), 

시(5.9), 시･도(3.1), 자치구(2.7) 순서이다. 군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충당능력이 현저

히 높은 반면에 자치구는 가용재원 충당능력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전망 결과에 의하면 군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충당능력도 급속히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군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충당능력은 2030년경 2015년 자치구 수준으

로 하락하며, 2030년대 후반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자치구의 가용재원 충당능

력은 2020년대 중반에는 1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2020년대 중반 시점에는 

자치구의 가용재원으로 10대 의무지출 복지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물론 지속가능성이 없다 하여 재정파산이나 재정위기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

지만, 가용재원으로 의무지출 충당이 어렵다면 재정압박, 재정위기, 재정파산의 순

서로 진행될 개연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치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시･도, 군 자치단

체도 충당능력이 1 밑으로 하락하는 시점이 자치구보다 다소 늦춰질 뿐 결과상의 

큰 차이는 없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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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론으

로 이해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따로 가는 것이 아

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가는 통합적 개념이다. 정부는 이미 6월에 일

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7월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공

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복지분야에서는 11월 기초연금을 월 

20.6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

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신규 재정사업에 해당하므로 본 보고서의 기준선 

중장기전망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준선 중장기전망에 이들 정책변화 요인을 반영한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였다. 민감도 분석 대상은 자치단체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가,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추가 재정부담 

영향분석이다. 아동수당은 국회예산정책처(2017) 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2.7조원의 

재정소요가 중 지방비가 7,546억원에 달하여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정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달하여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단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제도설계가 

확정되지 못한 실정으로 민감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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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지금의 월 20.6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선 장기전망을 토대로 기초연금 인상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기초연금에 관란 장기전망은 2015년도 사회보장위원회 의뢰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장기전망치를 활용하였다. 

201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국비 14.7조원, 지방비 2.4조원을 합쳐 

17.1조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자치단체

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요예산은 시･도 1조 956억원, 시 1조 116억원, 군 1,825억원, 

자치구 5,021억원으로 총 2조 7,918억원이며, 전년대비 6,97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30만원으로 인상되는 2021년에는 지방비만 1.8조원 추가될 것으로 예

상된다. 월 25만일 때의 2020년과 비교하면 1조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

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제도의 변화는 이처럼 국비 뿐 아니라 지방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다. 특히 30만원으로 인상되는 시점부터 지방비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40년에는 6.8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정도의 부담은 지방재정 자체적으로 흡수하

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별도 재원조치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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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파견 및 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31만 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표방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개선

을 위한 1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에는 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 등 7,500명의 인력충원 등 자치단체와 관련된 재정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아

울러 지방교부세 1.7조원을 증액하여 소요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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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

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소속 비정규직 인력부터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간접근로자(파견, 용역)도 정규직 전환에 포

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7

년 10월 현재 자치단체와 관련된 비정규직 인력은 51,010명으로 정규직 전환 시 소

요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인건비 추가 부담은 물론이고 연금이

나 각종 후생복리비, 기준경비 등에 이르기까지 정원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비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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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압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1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정확히 추산하

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신분 시 인건비와 정규직 전환 이후의 인건비, 이들 인력과 

관련된 간접비용(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연금부담과 같은 기

초적인 통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소요경비를 

추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의 대상과 범위, 시기 등을 정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잠정적으로 2019년부터 행정운영경비가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 비

용을 추계하기로 한다. 인건비와 간접비용이 세출과목 상 행정운영경비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금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2025년까지는 과다 추계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지방세출

이 추가 부담하게 될 규모는 2040년 9조원으로 추계되었다. 

) 토대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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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정부정책이 확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과 자치단체 내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를 동시에 반영하여 기준선 전망치와 

비교하고자 한다.

기초연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지방세출에서 추가적으로 부

담하게 될 규모는 2018년 6,979억원, 2019년 3조 9,904억원에서 2040년에는 15.8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자치단체 종류별로는 시･도, 시, 자치구

의 재정부담이 큰 편이다. 이는 인구가 밀집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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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특히, 재산세와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자치구의 경우

에는 재정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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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연금이 2018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치단체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세입대비 

가용재원 비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림 4-2>에 제시한바와 같이 세입대비 가용

재원 비율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시점이 중립모형의 기준선에 비하여 2년가량 앞

당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선 전망에 의하면 전체 지방세입 대비 가용재원비

율은 2036년경부터 마이너스 상태에 진입하지만 기초연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는 2034년에 마이너스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도 2040년의 기준선전망치의 –5.4%

에서 –7.6%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물론, 이 시나리오에서도 시 자치단체의 가용재원비율은 여전히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비

수도권 대다수의 시 자치단체는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이 급락하면서 마이

너스 상태도 앞당겨진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2040년의 –22.7%에

서 –26.4%로 악화되어 지속가능성의 위험도가 증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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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각종 보조금의 감축을 상정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재정의 최대 당면현안 중 하나는 무분별한 보조금의 남설과 팽창

을 들 수 있다. 지방세입 측면에서도 보조금이 지방교부세를 이미 추월하였으며, 장

기전망에서도 양자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보조금에 대한 통제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적인 대안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에 필요한 보조금의 적정 감축 수준을 판단하고자 4가지 대안을 비교하였다. 여기

서 감축의 대상에는 복지분야 10대 의무지출사업을 제외한 정책사업으로 한정하였

다. 그 이유는 복지분야 10대 의무지출사업이 가용재원 추계 시 이미 반영된 상태이

므로 정책실험 대상에도 포함할 경우 중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분석에 의하면 보조금 절감은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이 마이너스 상태

로 진입하는 시점을 최소 2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매년 5% 감축

하면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시기는 2036년에서 2038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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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연되었으며, 10% 감축하면 2040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매년 15% 이상 

절감하면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은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여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을 크게 개선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조금 감축이 정책적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기준선의 장기전망치에 대한 

매년도 10% 감축이므로 보조금의 증가율 상한선 설정과 같은 지출통제의 함의를 

내포하기도 한다. 지출통제의 수단으로는 재정준칙제도의 도입, 지방재정부담심의 

활성화, 투자심사제도와 같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활용한 성과관리 강화,  보조사업 신청 이전부터 예산부서와의 협조하도록 강제하

는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지출통제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11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방세 확충을 분석하였다. 지방세 확충 방안

으로는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서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세의 과세대상 확대, 신규 

지방세목의 설치 등의 제도적 측면이 있다. 비제도적 영역에서는 징수율제고 등의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도 있다. 여기서는 제도적, 비제도적 요인을 망라하여 지

방세수입이 매년 5%부터 20%까지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 결

과는 <그림 4-4)에 제시하고 있다. 

대안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 매년 지방세수입이 10% 확충될 때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이 플러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보조금 10% 감축과 비

슷하게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이 마이너스 상태로 진입하는 시점을 2년가량 지연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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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조금 감축과 지방세수입 확충의 효과를 비교하면, 초기에는 지방세수

입 확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감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책효과가 누적되었으며, 2030년대 중분에는 양자간의 차이가 무의미

할 정도로 작았다. 오히려 2040년에 근접할수록 보조금 감축효과가 지방세수입 확

충효과를 앞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기적으로는 지방세수입 확충이, 장기적으로는 보

조금 감축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이라는 점이다. 국가재정 관점에서도 보조금 감

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징수율 개선과 같은 자체노력만으

로 지방세수입을 확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세원이양 방식을 선호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원이양방식은 증세를 수반하지 않는 한 주어진 조세자원

의 재분배라 볼 수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증세를 적극 고려하든가, 세원이양

의 별도 재원을 강구해야 한다. 정책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는데, 보조금 감축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지방세 확충효과를 

앞서나간다는 것은 세원이양의 재원을 보조금 감축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이 국가 

재정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 성과부진 국

고보조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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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이란 현재의 부채를 장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부채 상환능력이 지속가능하다면 재정운영도 지속가

능하다는 맥락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장래소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만으로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있다. 

이론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검증 방법으로는 Ahmed and 

Rogers(1995), Hamilton and Flavin(1986), Bohn(1998)이 제시한 모형이 있다. 이들 방

법은 결국 채무상환능력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재정적자를 가장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공적채무잔고, 는 재정지출, 는 조세, 은 

금리이다.

  ..............................(1)

상기 식을 정리하면 다음의 식 (2)로 표기할 수 있다. 

 ..........................................(2)

차분방정식을 다음 期에 적용하여 축차적으로 적용하면 다음 식이 구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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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식 (3)이 되며, 이를 다시 계차방정식으로 풀이하면 식 (4)를 도출할 

수 있다.

           ...............................(3)

    

..........(4)

여기서 좌변의 은 재정적자 이므로 공적채무가 지속가

능하기 위해서는 (G, T, rD)가 (1, -1, 1)의 공적분관계가 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공

적채무의 지속가능 여부는 (G, T, rD)의 공적분검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에 대해서는 Bohn’s검정이 많이 인용되는 방법론이

다. Bohn’s모형의 기본 형식은 GDP대비 기초수지비율과 GDP대비 공적채무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활동이 채무 변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통계적으로 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GDP를 이용한 변수를 이용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적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서 Ahmed and Rodgers 검정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방식은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집계변수가 없어도 비교적 쉽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

는 시계열적 방법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Ahmed and Rodgers 검정은 기본적

으로 식 (4)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채무가 관련된 재정변수와 공적분 관계에 있으면, 

장기적으로 균형관계에 정상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와 상통하며, 따라서 채무상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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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이 확인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공적분 관계가 존재

하면 재정운영은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Ahmed and Rodgers 검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지방채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40년까지 지방채무와 관련된 기준선 전망치가 별도 작업을 요구하

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추계된 가용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가용재원과 재량지출의 합이 지방세출이고, 우리의 지방재정 환경에서는 지방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합이 지방세입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가용재원이 의무지출 소요액만큼 확보되지 못

하면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가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보여진다. 즉, 

가용재원의 증･감이 지방채수요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 연구는 (의무지출, 가용재원)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는 방식

으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공적분 검정은 Johansen검정 방식

을 이용하며, 다음의 다섯 종류 모두를 검증함으로써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검정식 1 : 

검정식 2 : 

검정식 3 : 

검정식 4 : 

검정식 5 :  

상기의 다섯 종류 검정식을 대상으로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귀무

가설(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기각되어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검정 결과는 <표 4-8>에 수록하였는데, 다섯 종류의 검정식에서 대

부분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시･도, 시, 군, 자치구 자치단체의 모든 유형에서도 공

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군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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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경우에는 검정식에 따라 공적분 관계가 검출되지 않거나, 10% 유의수준에서공

적분 관계가 확인된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 해석된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세출수요의 팽창,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세입 신장성 둔

화가 현실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대내외 환경변화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치단체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장기전망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선 개념에서 접근하

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재정운영 행태나 관행, 정부정책 및 제도적 환경이 미

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가용재원의 장기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가용재원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용재원의 개념 정립과 추계할 수 있는 산출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용재원을 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으

로 정의한 후, 총세입에서 의무지출을 차감한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의무지출은 법령에 지출의무가 부과된 경비나 사전적 의미에서 의무지출로 보

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의무지출이라 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경직성이 매우 강한 경

비를 포함시켰다. 또한, 법령의 범위에는 조례를 포함한 자치법규도 포함하여 지방

재정의 현실을 반영하였다.

가용재원 산출모델에 따라 세입에 대한 장기전망이 시도되었다. 가장 중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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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수입은 세수함수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먼저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전망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연동된 시･도 지방세에 대한 세수함수를 설정하는 순서로 장기

전망이 이루어졌다. 시･군･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세수함수 설정

이 어려워 시･도 지방세수입 장기전망치에 연동하여 추계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

고보조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전망치를 활용하였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전망치는 총량 기준이므로 자치단체별 장기전망치는 세입대비 비중이 지속된다

는 가정 하에 추계하였다.

의무지출 역시 최근 3년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가 향후에도 지속된

다는 가정 하에 추계하였다. 이처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의 세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용도지정 정책사업비의 의무지출이 지방세수

입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것은 각각의 예측함수에 필요한 변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또한 본 연구의 전망모델이 총량집계변수가 아니라 자

치단체별 전망치를 합산하여 지방세입과 지방세출의 총량을 구하는 상향식 방식을 

취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장래인

구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장기전망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모형설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가용재원 전망에 의하면 2030년 이후부터 

급격히 악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2020년대 중후반부터 가

용재원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인구변화 요인을 반영한 모형에서 가용재원의 감소폭과 속도가 우려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추계한 가용재원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첫 번째 평가방식으로 법정의무 사회복지 재정사업에 대

한 충당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군 자치단

체의 충당능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30

년대 후반에는 충당능력이 마이너스 상태로 전환되었다. 가용재원 충당능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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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자치단체는 자치구이며, 2020년대 중반부터 가용재원으로 의무지출 복지사

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도의 경우에도 가용재원 충당능력은 대

단히 미흡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기초연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 등의 정부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용재원 충당능력은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

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 시점부터 강력한 세출통제와 함께 세입확

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고보조금 감축, 지방세 확충을 대상으로 가용재

원 충당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양한 정책조합 중에서 지방세 확충은 단기효과

측면에서 우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축은 장기효과에서 나은 대안으로 판단되었

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는 지방세 확충 보다는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국고보조 감축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국고

보조 감축은 국가재정 관점에서도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

니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의의도 높아 정부 차원의 적극

적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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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구도가 고착됨에 따라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지방세출의 

팽창압력은 높아지는 반면에 지방세입은 과거 개발시대와 달리 신장성이 급격히 둔

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행태는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쟁적 유치가 

여전하며, 지방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통제기제도 미약한 실정이다. 투자심사 역시 

성과가 의심스러운 사업이라 하여도 관대한 경향이 여전하다.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지방보조금평가 등을 도입하였지만 평가제도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예산과 연계성도 미흡하여 재정자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장기전망 결과과 전술한 당면현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대응

이 선제적으로 추진될 시점이라 사료된다. 

중앙정부의 재정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대상 국고보조도 확대되어 

왔다. 국고보조사업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일대 정비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다시 과거 수준을 회복할 정도로 남설되어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예로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은 613개에서 2005년 359개로 대폭 정비되었

으나 2014년에는 919개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규모 측면에서도 2005년의 15.4조

원에서 2014년 37.7조원으로 2.4배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의 이러한 팽창은 지방재

정은 물론이고 중앙재정까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가재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은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이 정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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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은 소관 부처가 직접 수행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확립하여

야 한다. 별도의 지방행정조직이 있는 부처에서는 국고보조방식 보다는 직접 사업 

수행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 

문예진흥,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중앙정부 산하기관

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관리하는 사업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정

책을 담당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의 한도제를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이 방식

은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및 비중이 많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

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남설 문제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고보조금에 대한 재정준칙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

정부 및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의 증감율과 국고보조금 증감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PAYGO원칙

을 중앙정부, 자치단체 같이 적용하여 국고보조 선정 기준에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입 증가율과 지방비부담 여력을 반영할 수도 있다. 

넷째, 복지보조금은 중앙･지방간 재정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미치는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자치단체의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거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비 부

담을 지시하기 보다는 권고형태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수용과 수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남기는 성과계약 접근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준보조율체계 정비 등 관련 법률의 보완도 필요하다. 1,000여개 내외의 

국고보조사업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준보조율을 정한 국고보조사업은 

11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재량적으로 판단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거나 위임사무라 “강제성”이 강한 

전국적 사업인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법정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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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준보조율이 50% 미만인 사업, 성과부진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

면서 여기서 발생한 여유재원은 기준보조율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일몰제를 엄정 시행하여 부실사업이 연명하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지방세 확충은 우선적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을 들 수 있다. 앞서 강조한바와 같이 

국세의 지방이양 재원은 중앙-지방의 상생과 국가재정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여유재원을 상정한 후, 그럼에도 부족할 

경우 국세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세 세목 가운데 지방이양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세목으로는 종합부동

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등을 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는 도입 취지가 약화된 면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하여 전액 지방재원으로 이

전됨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지방세입 확충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된다. 주세도 지

역발전특별회계를 경유하여 지방재정에 이전된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큰 차이

가 없다.

따라서 지방세입의 실질적인 확충효과는 물론 조세원리에 부합하고, 지방세 징세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세목으로는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와 개별소비세 중 담배, 입장행위, 유흥업소행위와 관련된 과세대상 세원을 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11.9조원이며 이 중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입 확충효과가 우수한 세목

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토지대장, 재산세대

장 등을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방이양 시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까지 세

원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하며, 부동산세제의 합리화와 더불어 관련 세정의 효율화에

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지방이양은 지방세원칙에도 부합된다.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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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지역개발이 부동산 가치의 증대에 기여하고(편익성), 부동산은 지역간 이동이 

불가능하며(지역정착성),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세수의 안정성에서도 장

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세 속성도 보유하고 있어 지방세

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의 적절한 세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의 유흥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이러한 개별소비세의 

특성이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이양의 적절한 세원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특

정 장소 입장행위와 관련된 과세대상으로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시설 

장소, 골프장, 카지노가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입장은 해당 지역에 외부불경제

를 유발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요구하지만,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어 원인

자부담원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지역성이 있는 개별소비세 세원을 지방이양 시 

특정장소 관련분 3,500억원, 화력발전용 석탄분 1조 6,700억원, 담배분 1조 7,900억

원을 합한 3조 8,10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세심한 제도설계가 요망된다. 이 부분은 다른 국

세 세원의 지방이양 시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할 쟁점으로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

금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지방세입의 순증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재원보장기능이 당

초 의도하였던 방향으로 구현되는지 여부를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러면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도 같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구상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이 추

진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조기현

(2017)의 분석에 의하면 먼저,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같이 충족하기 위해

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하여 줄어드는 내국세 몫만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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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소위 재원중립원칙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지방세입의 순증효과는 보

통교부세의 실질적 감소에 따라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기초수요 중에

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경상경비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결산기준 지방세출

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기초수요 중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것

은 기초수요 산정 시 인건비를 과다계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

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시책이 주는 지방재정 압박을 고려하면 보통교부

세에서 일차 제어할 필요가 있다. 기준선 장기전망에서 살펴보았듯이 행정운영경비

의 증가는 지속가능성 유지 기간을 2년 단축하는 영향을 주었는데, 기초수요를 지

금처럼 산정한다는 것은 보통교부세가 이를 조장하게 된다. 

셋째,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분

석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가용재원 

규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마이너스 상태로 진입하는 시점도 시, 군에 비하여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치구의 세목인 재산세만으로 사회복지비 팽창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더욱이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의 교부대상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자치구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조정교

부금에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광역시로 하여금 조정교

부금 규모를 늘리도록 하고, 보통교부세는 보정수요 산정 시 광역시 조정교부금 수

요를 지금의 80%에서 100% 내외로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게 하면 보통교부세가 조정교부금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

넷째, 조정교부금의 규모, 배분기준 등과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법

적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조정

교부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정책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측정항목, 

측정단위, 보정기법 등 중요한 사항들이 조례에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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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서는 광역시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교부금 

산정 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내용은 지방교부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계획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형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상 총액에 관

한 계획일 뿐 아니라 지방교부세 규모를 결정하는 재원보장의 중요한 도구로서 기

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지표로 활용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효율

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는 총무성

과 재무성간 오랜 기간에 걸친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므로 처음부터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당국이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지방재정 불문하고 재

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별개로 운용, 관리되는 것도 

바람직한 제도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행

히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간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 

대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순기를 앞당겨야 한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긴요하다. 현재 국고보조금 운용

은 지방비부담협의를 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25조(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

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등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협의 또

는 의견 정취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관심 부족,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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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속력 미흡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정부정책 수립 시 지방과의 협의 

없이 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사업의 국고보조율 적정성 여부, 국고보조사업 개편사항, 차년도 예산관련 심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1조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국

고보조사업에 대하여서는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를 새로이 설립하

거나, 이러한 기능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입법(제･개정안)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가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등 지방재정영

향평가제도 확대에 따른 제반 검토 사항이나 개별보조사업의 보조율 심의 등을 하

도록 하며, 그 이외에 부처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등으로 심의 안건을 확

대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검정에서 계량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지만 이 자체가 건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재정의 지속가

능성을 재정파산이나, 반대로 재정운영이 건전하다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지분야 의무지출 재정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의 충당비율이 마이

너스를 보인다는 점,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며 마이너스 상태

에 진입하는 시점도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치단체 내부의 자구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입 측면에서의 자구노력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세원 발굴, 탄력세율 활용, 요금현실화 등의 징세노력을 들 수 있다. 한국지방

행정연구원(2015)의 분석에 의하면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증가율, 요금현실화

율 등과 관련하여 평균치에 미달한 자치단체가 평균 수준까지 개선할 경우 7,000억 

원 이상의 세입확충효과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원이 빈약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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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기 보다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상시 운영, 세무조직

과 세무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이나 순환보직 등의 인사제도 개선 조치들이 강

구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이나 국고보조금 반영 시 자

치단체의 자구노력 부분을 적극 반영하는 것도 여건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세출 측면에서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된다. 실증분

석에서 확인하였듯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세출절감이 더 효과적이었다. 세출절감

과 관련해서는  유사･중복 재정사업의 정비, 관행적 지출이나, 성과가  미흡한 지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출,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 낭비성 행

사지출 등이 중점적인 관리대상이다. 이러한 재정사업은 중단, 축소, 통･폐합, 시기

조정, 사업방식 전환 등의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출구조조정 방식의 

하나로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운영방

식을 준용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

보조사업도 일몰제 엄정 운영, 부진사업의 예산삭감, 중복지원사업에 대한 정비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맞이하여 인건비에 대한 

전략적 대응도 중요하다. 정원내 인력관리는 당연하며, 정원내 현원이라 하여도 인

구추세를 고려하여 자연감소분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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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Discretionary Budget Forecasting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s the burden of social expenditure accompanying the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slowing of local revenue growth become a reality, concerns over the 

local government fiscal sustainability are rising. In this research, we forecast the 

discretionary budget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viewpoint that such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 can act as a risk factor. 

In this paper, we define the available resources as a financial resource that local 

governments can mobilize discretionally. We define the available finance sources as the 

remainder after deducting obligation expenditure from total revenue. Obligation 

expenditure includes expenses that are extremely rigid enough to be de facto duty 

expenditure. Also, to reflect the reality of local finances, the scope of laws and 

ordinances includes autonomous regulations including ordinances.

The long-term city/state taxes are forecasted by using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as an explanatory variable. City, county, and ward local tax revenues, 

non-tax income, and adjustment grants were estimated in conjunction with long-term 

forecasts of city and local tax revenues. Local grants and state subsidies forecasts are 

estimated by utilized the long-term forecas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The obligation expenditure are estim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average value of 

the proportion of revenues in the last three year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Our medium to long term forecast shows that by the 2030s, the available resources 

to the municipality will be depleted. In particular, the available resourc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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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districts will decreased sharply after the mid-2020s, and fiscal conditions 

will deteriorate. When considering the population changes, the available resources will 

decreased even more rapidly. 

We tried to evaluate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hen evaluating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for the mandated social welfare programs, counties’ 

current capabilities are at a very high level. But it will decrease sharply over time and 

eventually will experience budget deficit after latter half of the 2030s. Most vulnerable 

municipalities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are autonomous districts, and it seems that 

they can not perform the duty of mandatory welfare program from the mid-2020s.

City/state’s capacities for available resource are also very insufficient, and when the 

scheduled basic pension increases and regular job switching of irregular workers are 

enforced, their capacities will be even more damaged. Our analysis suggests that policy 

changes for strong expenditure control and revenue expansion are required immediately.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available resources capacity for reduction of national 

subsidies and expansion of local tax. Among the various policy combinations, the 

expansion of local taxes is advantageous in terms of short-term effects, and reductions 

in national subsidies are better with long-term effects. Therefore, priority can be given 

to the reduction of national subsidies that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within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expansion of local taxes that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create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s, and the effect has been 

proved in the long term. Reduction of government subsidies is not only necessary for 

efficient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finance but 

also as a means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local finance.


